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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

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

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

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

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

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

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

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노령소득, 소득배분, 분배적 정의, 국제비교, 세대 간 공평성, 계층 간 평등, 젠더 평등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456).

* 교신저자: 석재은, 한림대학교(seokje@hallym.ac.kr)

■ 투고일: 2016.4.30   ■ 수정일: 2016.6.14   ■ 게재확정일: 2016.6.16

보건사회연구 36(2), 2016, 057-08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57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2.57



보건사회연구 36(2), 2016, 057-08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58

Ⅰ. 서론

전세계적으로 고령사회 및 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율의 뒷받침속

에서 복지국가 확대기에 약속했었던 노령층에 대한 관대한 소득배분 규칙을 축소 변경

하려는 압박이 높아졌다.1) 특히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 즉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equity of intergenerational distribution)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졌다. 대중 매체에서도 풍요로운 노령층과 궁핍한 근로연령층을 대비시키며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축소의 분위기를 정당화해왔다. 199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 이루

어져 온 복지재편의 역사는 연금개혁을 통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축소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Yamada, 2002; Esping-Andersen, 2002; Bonoli, 2003; Rhodes & 

Natali, 2003; Wolf, 2003; Bolini & Shinkaw, 2005; Ferrera, 2005; Holzmann & 

Hinz, 2005; Grech, 2013).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그가 편저한 저작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에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세대 간 정의

(intergenera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대 간 계약(new intergenerational 

contract)에 입각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또한 OECD(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y] 보고서는 현 노령층에게 소득배분이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전제하에서 세대 간 정의의 관점에서 노령층에게 편향된 소득배분을 수정하자는 데 초

점이 맞춰져 있다.2) 

그러나 한국의 현 노령층은 풍요로운 연금을 누리는 선진국의 노인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한국은 노령층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연금제도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하여, 노

1) 자원배분이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며, 소득배분도 자원배분의 일부이므로 자원배분으로 명명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 논문의 초점이 명확히 소득배분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소득배분으로 용어
를 통일하였다.

2) OECD(2013) 보고서는 OECD 29개 국가의 고령사회 세대 간 정의를 환경, 사회, 경제 및 재정, 
사회지출의 측면 등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종합적인 세대 간 정의 지수(index)를 개발하여 국가
들의 세대 간 정의를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노인빈곤율보다 높은 경우 세대 
간 공정성이 낮고, 그 반대의 경우는 세대 간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빈곤율/노인빈곤율 < 1인 경우는 세대 간 공정성이 낮지만, 아동빈곤율/노인빈곤율 > 1인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노인빈곤율이 아동빈
곤율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의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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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명 중 1명이 빈곤할 정도로(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49.6% 수준

임(OECD, 2015))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아동빈곤율의 4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 아동

빈곤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석재은, 2012). 

이와 같이 국가마다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상황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

화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은 노령층의 부양부담을 둘러싸고 현대 복지국가에게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마일스(Myles, 2002, p.134)는 인구고령화에 의해 제기

되는 주요한 정책도전은 인구학적(demographic) 혹은 경제적(economic) 문제라기보다

는 분배(distributional)의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였다. 즉, 인구 5~6명 중 1명이 노령층인 

인구고령화로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비용이 상승하고 저성장사회이기 때문에 부양부

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인구 및 경제문제로 접근하면 위기론만 증폭될 

뿐이다. 따라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조정과 노령층 내 소득배분의 조정 

등 세대 간 및 세대 내에서 어떻게 소득배분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할 

것인가의 분배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현대 

복지국가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세대 내 연대

(solidarity) 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환(transition)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대 간 및 세대 내 분배의 정의(distribution of justice)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

의 관점에서 국가 비교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분배, 세대 내 분배의 각각의 측면에서 병렬적으로 평가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분배 및 세대 내 분배의 적절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여 세대 간 및 세대 내 소득배분의 정의가 통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

는 평가기준들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유

형화하고자 한다. 이 유형들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레짐들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

써 노령층 소득배분이 복지국가 레짐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유형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친화적 결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령층 소득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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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을 만들어주는 원인조건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세

대 간 및 세대 내 분배의 정의 측면에서 분석한 모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령

층 소득배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EU에 의해 공유된 연금개혁의 10대 목표를 보면, 세대 간 공평

성, 세대 내 연대와 젠더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

에 건실한 경제와 건전한 공공재정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EU 10대 원칙>

 1. 모든 노인들이 괜찮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공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활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모든 개인들에게 적절한 연금제도의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경제활동인구와 은퇴지간의 비율이 가능한 유리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고령 노동자의 참여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한다.
 5. 연금 공공지출을 GDP의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Growth and Stability와의 조화를 보장한다.
 6. 기여수준 및 세금과 연금급여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노동인구와 은퇴인구 간의 공정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7. 사적연금제도가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관리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8. 연금시스템이 유연성, 보장성, 노동시장의 이동성 요구와 조화되어야 한다.
 9. 성차별 철폐 관점에서 연금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10. 더욱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연금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노후소득보장 재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은 두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현재와 미래의 시민들 모두

에게 노후소득보장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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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Esping-Andersen, 2002). 

마일스(Myles, 2002)는 세대 간 소득배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머스그레이브

(Musgrave, 1986)가 제안했던 고정비례비율(fixed relative position: FRP)모델을 제안하

였다. 이 제안의 핵심은 미래의 불확실한 인구 및 경제변화에 대응하여 세대 간에 위험

을 공평(fair)하게 나눌 수 있는 유연한(flexible) 대응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연금급여율을 고정하는 고정급여율(fixed replacement rate: FRR)은 노후세대에게만 이

익이 되고 근로세대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는 구조인 반면, 갹출률을 고정하는 고정갹출률

(fixed contribution rate: FCR)은 수급자인 노후세대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어 급여수준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정비례비율(fixed replacement rate: FRR)은 

기여와 급여수준이 노령수급자수에 대한 노동인구수의 비율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수준에서 

조정된다. 고정비례비율은 인구와 경제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라 세율은 증가하지만 급여수준도 역시 감소함으로써 위험을 세대 

간에 비례적으로 나누도록(proportional sharing) 할 수 있다”(Myles, 2002, p. 144).

김용하(2011)는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보장성, 

형평성,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세계의 연금개혁 초점이 연금

재정 지출의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노후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태일(2015)은 한국 국민

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근로연령소득 대비 적정 

연금급여율, 즉 필요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Abatemarco, 2009; European 

Commission, 2010, 2012a, 2012b; Grech, 2010, 2013).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2015]에서 OECD 34개 국가의 공적 및 사적 의무연금급여의 평균소득대체율

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은 평균 52.7% 수준이며, 평균소득의 

50%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4.8%, 평균소득의 150%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율

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자 기준 연금급여율은 최고 90.5%(네덜란드) 

였고, 최저 25.5%(멕시코)였다(OECD, 2015,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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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회원국의 의무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자 기준)

자료: OECD. (2015). p.141.

European Commission(2015)는 공적 및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총연금소득 65~74세 

중위값 대비 50~59세 중위 근로소득으로 산출된 총연금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n: ARR)을 조사한 결과, EU 28개국 평균소득대체율은 남성의 경우 

5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54%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5, 

p.113)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EU 회원국의 성별 총연금소득대체율 (65~74세 중위연금급여/50~59세 중위근로소득)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5).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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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령층의 필요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로,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의 소

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에서 노령가구의 억압된 낮은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노령가구의 필요소득수준은 근로연령가구 소득

수준의 평균 61%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며,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이라고 보고

했다. 전승훈 등(2009)은 근로소득자가 은퇴 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총액

이 근로기간 중의 소비활동에 근거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측정한 결과, 평균 59.97% 충족에 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과 더불어 세대 간에 총량적으로 분배된 자원을 세대 

내 소득계층 및 젠더 집단별로 어떻게 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할당할 것인가도 중요하

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2)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 간 형평성

(inter- generational equity)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대내 정의(intra-generational 

justice)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대내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을 늘리는 것, 빈곤선 이상으로 노후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대 간 사회계약은 일과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일스(Myles, 2002)는 연금개혁 전략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무급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퇴직자 간 세대내 배분 문제는 퇴직연령이

나 수급연령을 상향할 경우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나 저임금층이 상대적으

로 불리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최소연금을 보증하고 기여체계에서 선별적 개인 간 이전

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소득기간 짧고 수명은 길기 때문에 자녀양육 등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나 제도적 배려가 없다면 소득이나 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는 개혁

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yles, 2002, pp.168-169). 

한편, 임병인과 전승훈(2005), 김경아(2012)는 세대 간 배분된 자원이 노령집단 내에

서 소득계층 간에 얼마나 고르게 분배하였는가를 소득불평등도 측정을 통해 살펴보았

다. 또한 석재은(2013)은 [한국의 노령여성이 왜 특별히 가난한가]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노령여성이 유독 가난한 원인이 노령집단이 근로연령집단 등 다른 연령집단에 비

해 소득배분의 불이익을 받는‘노령’효과 때문인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득배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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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는 ‘젠더’효과 때문인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노령여성의 빈곤은 젠더효과

와 노령효과가 모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노령효과가 더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권문일(2006), 류연규와 황정임(2008), 석재은(2012)은 연금수급의 젠더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고 여성연금 수급권 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2.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평가기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고령사회에서 소득배분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근로연령세대와 노령

세대 간에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금개혁을 

통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약속을 축소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세대 간 소득배

분의 공평성(equity)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Yamada, 2002; Esping-Andersen, 

2002; Bonoli, 2003; Rhodes & Natali, 2003; Wolf, 2003; Bolini & Shinkaw, 2005; 

Ferrera, 2005; Holzmann & Hinz, 2005; Grech, 2013; OECD, 2015; 김용하, 2011). 

이와 같이 OECD, EU 등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정의(justice), 공평성(equity)에 

주목하는 맥락은 지난 복지황금기에 노령세대에게 약속한 소득배분의 몫이 현재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상황에서는 지나치기 때문에 소득배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49.6%로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배분이 근로연령세대에 비해 

오히려 과소하다. OECD(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y] 보고서에

서는 세대 간 균형적 소득배분을 세대 정의로 규정하지 않고 노령세대에 대한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소득배분을 세대 간 정의로 규정한 결과, 한국이 고령사회의 세대 간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된 국가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령층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소득배분으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것을 적절한 소득배분으로 볼 

수는 없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평가는, OECD(2013) 세대 간 정의 보고서에서와 같이 

근로연령층이 노령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 소득배분의 지위를 갖느냐를 기준으로 평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균형적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는 노령세대에 대한 소득배분의 일방적 축소라

기보다는 균형화(balancing)이며, 세대 내 분배정의에 입각하여 저소득 노령층 및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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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완조치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담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yles, 2002; 

Esping-Andersen, 2002; 김용하, 2011; 석재은, 2014). 

그러므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세대 간 공평한 균형적인 소득배분과 세대 

내 정의로운 소득배분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노령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

득보장을 기본전제로 한 상태에서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

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기준의 설정없이 노령층과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 수준만 평가한다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 소득배분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고정

된 한 축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근로연령층과의 상대적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절대적 기준 및 상대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세대 내 계층 간 분배를 평가할 

때에도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기본으로 하고 세대 내 계층 불평등도를 평가하

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또한 세대 내 젠더 간 분배를 평가할 때에는 여성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남성노령층과의 절대적 및 상대적 기준에

서 여성노령층의 소득배분 적절성을 평가하는 접근을 채택하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국가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 30여

개국의 미시경제적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소득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이하 L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점을 기준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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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국가비교가 가능한 WAVE Ⅵ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개인단위 소득으로 삼을 

경우 가구소득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가구 내 남녀소득의 차이와 개인별 이전소득

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많은 국가가 개인별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 등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 연구에서는 가구단위 

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인 빈곤율 측정은 

가구단위로 분석하여야 하며, 소득계층도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구단위 소득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석할 때, 가구규모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3) 소득의 화폐

단위는 각 국가의 화폐기준으로 하였다.

소득기준은 개인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분가능한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다. 가처

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시장소득(market income)에 사회보장 등 이전소득

(transfer income)을 합한 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을 제한 소득으로, 실제 처분가능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이전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노령층에 대한 세대 간 소득배분을 논의할 때,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금소득만

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국제 비교를 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 처분가능한 최종소득을 기준으

로 비교기준을 삼는 것은 국가 간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 등 사회제도적 차이와 관계

없이 실제적인 소득배분의 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

별로 복지레짐에 따른 공적 및 사적 소득원 구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령층

과 근로연령층 간의 처분가능한 소득의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인 세대 간 소득배분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접근을 채택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 은 균등화 소득,   = i의 가구소득,  =i의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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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소득은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

며, 근로연령층 소득은 25~59세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

였다.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

도록, 각 국가의 연금수급연령에 따라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경계선에 걸쳐있는 

60~64세 가구주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노령층 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상대적 소득배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와 남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균등화소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빈곤율의 측정은 상대적 빈곤기준을 사용하였다. 상대적 빈곤선은 

OECD 국가 간 빈곤율 비교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다.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

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노령층 소득배분의 국가 간 비교와 적절성 평가

1.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

가. 절대적 최소보장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

소득배분의 적절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가의 문제

이다. 이를 평가해줄 수 있는 기준이 빈곤율이다. 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

이 결핍된 상태이며, 빈곤율은 최소한의 소득보장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다. 역으로 최소소득보장 총족도는 해당 인구집단에서 빈곤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로, 

1-빈곤율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해 

노령층과 근로연령층 각각의 집단에서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비교하였다. LIS 자료확

보가 가능한 29개국에 대하여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와 근로연령층의 최소소득



보건사회연구 36(2), 2016, 057-08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68

보장 충족도를 비교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사사분면에 표시해보면 [그림 3]

과 같다.

x축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 빈곤율)이고, y축은 근로연령층 최소소

득보장 충족도(1-근로연령층 빈곤율)이다. 따라서 우측 상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노령층

과 근로연령층의 최소 소득보장충족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다. 스위덴, 덴

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국가군,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대륙유럽 국가군,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국가군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연령층 최소 소득보장충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도 낮은 좌측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데 비하여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비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령층 및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멕시코, 미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측하단은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낮지만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

족도는 높은 집단인데, 캐나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이 속해 있다. 

반대로 좌측상단은 근로연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높지만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

족도는 낮은 집단으로, 대만, 슬로베니아, 일본이 속해 있다.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는 노령층, 근로연령층에서 모두 높을수록 바람직한 소득배분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색원이 있는 우측상단의 영역에 포진된 국가군들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및 세대 간 소득배분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소득배분을 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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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 국가 비교

나. 상대적 소득수준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

상대적 기준에서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의 노령층

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5~59세 근로연령층 가구주 가구와 

65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 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1인당 가처분소득을 비교하였

다. x축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빈곤율)이고, y축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

층 가처분 소득비율이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국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은 평균 수준에서 평균을 약간 하회

하는 정도가 세대 간 공평하고 적정한 배분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이 노령층에 

대한 과도한 배분을 수정중이기 때문이다. 회색원으로 표시된 영역이다. 이러한 기준에

서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이 평균대에 있는 국가군은 스웨덴, 노르

웨이,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슬로베니아, 미국, 스페인, 핀란드, 체코,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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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이다. 이 중에서도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적정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군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슬로베키아, 핀란드, 체코, 캐나다 정도이다.

반면,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게 과도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는 프

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이스라엘, 멕시코 등이 속한

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 중에서도 멕시코, 이스라엘은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평균 

이하라는 점에서 노령층 내 소득배분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호주, 영국, 등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국가들이다. 이 국가군은 영국을 제외하

고는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도 동시에 낮은 국가들이다. 영국은 근로연령층 대

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낮지만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림 4.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 비율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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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의 분포와 적정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로 그 값을 비교해 보았다. 복지레짐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 1990) 복지레짐 분류에 따른 자유주의국가군, 보수적조합주의국가

군, 사민주의국가군, 그리고 남유럽군, 동유럽군, 한국을 비롯한 기타국가군으로 분류하

여 비교하였다. OECD 국가들의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배분 

비율은 74.2%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1.2%였다. 한국은 동비율이 54.7%로 노령층

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낮았고, 프랑스는 97.2%로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레짐별로는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레짐이 89.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포함된 기타 국가군이 62.9%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사민주의 복

지레짐 76.6%, 남유럽국가군 73.8%, 동유럽국가군 72.4%, 자유주의 복지레짐 68.9% 

순으로 나타났다. 동비율이 80%가 넘는 국가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네

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가 있었던 반면, 60%에 미치지 않는 국가로는 한국, 

대만,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있었다.

표 1.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

레짐 국가 전체 근로연령층(A) 노령층(B) B/A(%)

자유주의 호주 28,520 31,282 19,497 62.3

캐나다 33,111 34,583 27,843 80.5 

아일랜드 23,535 26,128 15,538 59.5 

스위스 51,197 54,861 40,606 74.0 

영국 16,459 18,384 11,762 64.0 

미국 32,062 34,272 24,987 72.9 

소계평균 　 　 　 68.9 

보수적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21,979 22,604 20,244 89.6 

프랑스 19,585 19,752 19,206 97.2 

독일 20,392 21,387 18,447 86.3 

일본 3,242,256 3,375,486 2,882,277 85.4 

소계평균 　 　 　 89.6 

사민주의 벨기에 707,668 806,840 519,747 64.4 

덴마크 190,702 207,944 148,098 71.2 

핀란드 20,609 22,483 15,479 68.8 

룩셈부르크 36,537 37,514 33,672 89.8 

네덜란드 20,950 21,537 19,182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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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내 소득배분의 적절성

가. 세대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과는 별도로, 세대 내 할당된 자원이 세대 내 소득계층 간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은 노령집단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이 평등할수록 최소한의 

자원으로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대 간에 소득

배분에서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노령층 내에서 소득배분

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효율적인 소득배분이 될 수 있다.  

레짐 국가 전체 근로연령층(A) 노령층(B) B/A(%)

노르웨이 241,736 258,168 197,583 76.5 

스웨덴 191,570 205,736 157,147 76.4 

소계평균 　 　 　 76.6 

남유럽 그리스 12,372 13,572 10,010 73.8 

이탈리아 15,795 17,216 13,324 77.4 

스페인 13,573 14,943 10,512 70.3 

소계평균 　 　 　 73.8 

동유럽 체코 166,671 181,337 124,860 68.9 

에스토니아 60,818 69,606 39,542 56.8 

헝가리 1,173,923 1,266,782 934,460 73.8 

폴란드 15,282 15,765 13,897 88.1 

슬로바키아 141,123 154,530 109,945 71.1 

슬로베니아 2,295,354 2,459,699 1,868,403 76.0 

소계평균 　 　 　 72.4 

기타 한국 18,062,342 19,695,198 10,777,570 54.7 

멕시코 47,969 49,829 39,375 79.0 

대만 476,949 516,878 283,373 54.8 

소계평균 　 　 　 62.9 

전체평균 　 　 　 74.2 

표준편차 　 　 　 11.2 

중위값 　 　 　 73.8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73

이를 평가하기 위해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비빈곤율)와 노인 소득평등도에 대

해 국가 간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였다. x축은 노인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노령층 빈곤

율)이고, y축은 노인 소득평등도(1-노령층 지니계수)이다.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화한 

값으로 국가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높고 노인 소득평등도가 모두 높은 우측상단에 

분포한 국가군들이 세대 내 소득배분의 평등도가 높은 동시에 노인소득의 최소소득보장

이 우수한 국가들이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국가군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군,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대륙국

가군, 그리고 캐나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노령층 내 소득배분의 불평등도도 가장 높고 최소소득보장충족도도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과 같이 노령층 내 소득배분 불평등도가 높고 최소소득보장충족

도가 낮은 국가군에는 한국, 대만, 멕시코, 미국,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호주, 일본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노령층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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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대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노령세대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성 노인 

대비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수준이다. 

먼저,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을 비교하였다. x축은 여성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1- 여성노인의 빈곤율)이고, y축은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 수준이다.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높은 국가군은 우측에 있는 국가군들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도 우측상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은 

국가군이고, 우측하단에 있는 국가군들은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낮은 

국가들이다. 남성 대비 여성 노인빈곤율이 유사한 국가들은 y 축 값의 평균대에 분포하

고 있는 국가들이다. 

여성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남성 대비 여성 노인빈곤율이 젠더 

중립적인 국가들에는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

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남성 대비 여성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국가로 나타났다.  

다음은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하기 위한 또 다른 기준인 남성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 x축은 여성노인 최소소득보장 충족도

(1- 여성노인의 빈곤율)이고, y축은 남성 노인 대비 여성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다. 

여성의 최소소득보장충족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남성 대비 여성의 가처분소득비율이 

젠더 중립적인 국가들에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

스,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여성 노인의 최소소득보장 

충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남성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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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빈곤율 

그림 7.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 국가 비교: 소득수준



보건사회연구 36(2), 2016, 057-089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76

젠더 간 소득배분의 평등성을 비교한 기준인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반대영역에 분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즉 도표의 상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즉 도표의 하측에 위치할수록 여성노인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특이한 국가

에는 한국, 대만이 있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여성 노인의 최저소득보장 충족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다. 즉 여성노인 및 남성노인이 모두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며, 노인소

득수준의 젠더격차 측면에서는 젠더 불평등이 높은 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다.    

 

Ⅴ.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통합기준에 따른 국가 유형화 및 
특징

1. 노령층 소득배분 특성별 국가 유형화

앞에서 살펴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을 종합적으

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자 한

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성을 구분짓는 핵심질문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층

에 대한 소득배분은 절대적 수준에서 적절한가: 최종 가처분소득기준으로 노령층의 최

소소득보장 불충족도, 즉 노인빈곤율; 둘째,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비율은 적절한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비율; 셋째, 노령 집단 내 소득

계층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집단의 GINI 계수; 넷째,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은 공평한가: 노령층 남성 대비 여성의 가처분소득 비율. 

상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OECD 국가를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의 상이

한 단위를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는 Excel에서 NORMDIST 함수를 이용하여 지정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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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규 분포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하였다. 그런 다음 

K-means 군집분석(4~6개 군집) 방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제곱유클리디안거리 활용)방

법으로 수행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K-means 6개 군집을 최종 분석결과로 

사용하였다. K-means 6개 군집의 최종 군집중심은 <표 2>와 같으며, 군집별 소속 국가

들은 <표 3>과 같다.

표 2. K-means 군집분석에 의한 최종 군집중심

 구분 군집

1 2 3 4 5 6

노령층 빈곤율 .20 .86 .21 .65 .47 .92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의 가처분소득 비율 .54 .09 .89 .59 .39 .18

노령층 지니계수 .16 .44 .45 .81 .41 .92

남성 노인 대비 여성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 .19 .42 .69 .74 .57 .19

표 3. 새로운 군집별 소속 국가

군집 국가 케이스 수

1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6

2 호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3

3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

4 일본,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4

5 스위스, 영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7

6 미국, 한국, 대만 3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군집 1은 에스핑 앤더슨 복지

레짐 분류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민주의 국가군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

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되었다. 군집 2는 자유주의에 속하는 호주,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포함되었으며, 군집 3에는 보수적조합주의 레짐에 속하는 오스트리아, 프

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캐나다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남유럽국가인 

스페인, 그리스와 일, 멕시코가 포함되었으며, 군집 5에는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등 

사민주의 국가군, 스위스,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군, 남유럽 이탈리아, 동유럽 슬로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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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 전통 복지레짐의 기준에서 매우 혼합된 특성의 국가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군집 

6에는 미국, 한국, 대만이 포함되었다.

군집 1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노령빈곤율이 

가장 낮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가 가장 작지만, 노령층 내 젠더 격차는 평균보다 

큰 편이다. 군집 2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에 매우 인색하고, 노인빈곤율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는 평균보다 작으며, 노령층 내 젠더 격차는 평균보

다 약간 큰 편이다. 군집 3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매우 관대하고 빈곤율도 낮은 

편이며 노령층 내 젠더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작은 편이지만,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

는 평균보다 약간 큰 편이다. 군집 4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매우 관대한 편이지만,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며,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큰 편인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는 작은 편이다. 군집 5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낮은 편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낮은 편이며,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작은 편이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원배분 격차도 작은 편이다. 군집 6은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매우 낮은 편이며, 

노령빈곤율도 가장 높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크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도 가장 크다. 노령층에 대한 상대적, 절대적 소득배분이 작고, 노령층 

내 소득배분 불평등도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표 4.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특징별 군집의 순위 

순위 노령층 빈곤율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가처분소득비율

노령층 지니계수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가처분소득비율

유형 값 유형 값 유형 값 유형 값

1순위 1군집 7.9 3군집 88.7  1군집 0.210  3군집 84.3  

2순위 3군집 8.4 4군집 77.1  5군집 0.263  4군집 83.9  

3순위 5군집 18.2 1군집 75.8  2군집 0.270  5군집 80.2  

4순위 평균 19.1 평균 74.2 3군집 0.271  평균 79.1

5순위 4군집 24.3 5군집 70.8  평균 0.280 2군집 77.5  

6순위 2군집 33.9 6군집 60.8  4군집 0.367  1군집 73.2  

7순위 6군집 43.5 2군집 59.5 6군집 0.377 6군집 72.9 

 

노령층의 최소소득보장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노인빈곤율이 낮은 국가군은 군집 

1, 군집 3, 군집 5이다. 그런데 군집 1과 군집 5는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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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 즉 자원투입의 절대적 양이 크지 않으면서도 노인빈곤율

을 낮게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군집 1과 군집 5는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 

목표를 자원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 초고령사회에서 

주목할만한 유형이다. 군집 3은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배분 투입이 높고 빈곤율도 낮게 

관리되고 있지만, 노령집단 내 소득배분 격차는 군집 1 및 군집 5에 비해서는 크다는 

점에서 군집 1 및 군집 5에 비해 자원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군집 1은 

노령집단 내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가 큰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났다. 군집 5는 노령층내 

소득평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분배정의 측면의 성과가 탁월하지는 않다. 

반면 노인빈곤율이 높은 군집 6, 군집 2, 군집 4의 특징을 보면, 군집 6과 군집 2는 

노령집단에 대한 소득배분의 상대적, 절대적 수준이 낮고, 노령집단 내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 격차와 젠더 간 소득배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노령집단에 대한 사회

적 소득배분이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군집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군집 

4는 노령집단에 대한 소득배분의 크기는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빈곤율이 높고 

노령집단 내 소득배분 격차도 큰 편이라는 점에서 노령층 소득계층 간 소득배분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군집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주요 특징

군집 국가 특징

1군집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노령빈곤율은 가장 낮은 수준(1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3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낮은 수준(1위)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수준(5위)

2군집 호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노령빈곤율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매우 높은 편임(5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6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3위)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5위)

3군집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령빈곤율은 평균 보다 매우 낮은 수준(2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1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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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 관계

노령층 소득배분 유형과 사회경제적 특성 간 결합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고령화율, 1인당GDP. 고용률, GDP대비 국가재정

적자율,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GDP대비 사회지출비율, GDP대비 연금지출비율을 

살펴보았다. 노령층 빈곤율 및 불평등도를 효과적으로 낮춘 1, 3, 5군집 국가군의 경우 

사회지출비율 및 연금지출비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결합과계를 보였다. 또한 이들 국가

군의 경우 국가부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재정적자율은 일관적 경향

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노령층 빈곤율 및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는 사회지출비율 및 

연금지출 비율이 낮은 것과 밀접한 결합관계로 나타났다. 국가부채율 및 국가재정적자

율은 군집에 따라 일관적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경제선진국인 OECD 국가들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효과적 소득배분이 1인당 GDP 수준과는 크게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군집 국가 특징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1위)

4군집 일본,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노령빈곤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4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2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5위)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2위) 

5군집 스위스, 영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노령빈곤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3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4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수준(2위)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3위)

6군집

미국, 한국, 대만 ⦁노령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6위)
⦁근로연령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5위)
⦁노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높은 수준(6위)
⦁노령집단 내 남성노인 대비 여성노인 소득배분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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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한국 노령층 소득배분에의 시사점

이 논문은 자원이 제약된 저성장 (초)고령사회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

을 탐색하기 위해,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minimum income guarantee)의 균형적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

(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적절성을 

비교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2050년경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한국 사회는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배분 수준으로 노령층의 

빈곤율을 잘 방어하는 소득배분 모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궁극적 관심은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수준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도 노령층에 

대한 기본보장을 달성하여 노인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국가군의 노령층 소득배

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자원할당으로 노령층의 기본보

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소득배분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것이 초고령사

회를 맞이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소득배분 모델이기 때문이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

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

령층과 근로연령층 간 소득배분의 상대적 크기, 노령층 소득배분의 결과 노인빈곤율의 

상대적 수준, 노령층 집단 내 소득계층 간 소득분배 평등도, 노령층 집단 내 젠더 간 

소득분배 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평가기준들

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하고, 이 유형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친화적 결합관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절대적 최소보장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에스핑 앤더슨 복지레짐 

분류에 따른 사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국가군이었으며, 반대로 자유주의, 남유

럽 국가군, 한국 등은 노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캐나다는 근로연령층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상대적 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세대 간 공평성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동유럽 

국가군, 스위스, 캐나다 등이었으며, 한국, 영국, 호주 등은 노령층 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고, 보수적조합주의 국가군은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이 취약했다. 한편, 노

령층 내 계층 간 소득배분이 평등한 국가는 사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럽 국가군이

었으며, 노령층 내 젠더 간 소득배분이 평등한 국가는 사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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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군이었다.

근로연령층 대비 노령층 소득배분의 평균수준은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

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

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

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

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

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은 그 절대적 및 상대적 수준에서 열악할 뿐 

아니라 노령층내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도 매우 높고 공적연금의 이전소득에 의한 불평

등 개선정도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배분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을 축소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달

리, 한국은 노령층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가 필요하

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노령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5% 노인이 평균 35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연금제

도가 더욱 성숙한 2050년경에도 약 60% 노인이 70~80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

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중하위 70% 노인에게 평균소득 10% 수준인 20만

원의 무갹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적용율 및 유지율이 미흡하여 노령소득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이다(석재은, 2015).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한국

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OECD 

국가의 2050년경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11.7% 수준으로 전망된다. 반면 2050년

경 노령인구 비율은 한국은 38.7%, OECD 국가평균 25.4%로, 오히려 한국의 노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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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1.5배 높다. 즉 한국은 노령층에게 할당된 자원배분의 절대양은 더 작고 이를 

나눠가질 노령인구는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 시점 뿐만 아니라 고령화율이 

정점에 달하는 2050~60년경에도 노령층에 대한 최소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배분의 절대

적 크기는 여전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과제는 세대 간 공평성 보다는 노령최소소득보장에 보다 우선적인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 간 합의에 의해 노령층에 할당된 배분자원이 노령집단 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는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세대 간 연금의 정치 

역동성과 세대 내 연금의 정치 역동성을 잘 고려하여 효율적 소득배분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에서 노르웨이, 스웨덴과 동유럽국가군이 속한 1군집이 자원효

율성이 높으면서도 노령층 최소소득보장 충족률이 높은 국가군이었다. 최소자원으로 

최소소득보장 충족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소소득보장이 미달된 노령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

나 코르피와 팔메(Korpi & Palme, 1998)의 재분배의 역설에서 주는 교훈과 같이 부담

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는 선별적 제도는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적적한 소득배분의 

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노령층 내 평등한 소득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소득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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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Adequacy of 
Income Distribution for the Aged in OECD 

Countries

Seok, Jae Eun
(Hallym University)

Kim, Bongg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Im, Byung-I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Keywords: Old-Aged Income, Income Distribution, Distributional Justice, 
Inter-generational Equity, Intra-generational Equality, Gender Equality, 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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